
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

번호
2782

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연월일 : 2023. 11. 13.

                       제  안  자 : 오승철 의원

1. 수정이유

 ○ 중복 어휘를 간결히 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

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 ○ 조례안제2조제2호의 중복 어휘를 생략으로 의미를 명확히 함

(안 제2조제2호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

하남시조례 제 호

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

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안전관리업무에 관한”을 “안전관리업무의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  정   안 수   정   안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안전관리위

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

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
법」 제25조에 따른 하남시

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재난 및

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

관한 사항

2. 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안전관리업무의 ----------

-------

3. ∼ 7. (생 략) 3. ∼ 7. (현행과 같음)


